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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20년 전 

출처 : 컴퓨터월드 



공공SW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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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국가정보화정책의 연혁 

국가정보화정책의 연혁 

연도 정책방안 비고 

1978. ~79. ‘행정전산화 사업’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1983.~96.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기본방침 확정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구성 
1987년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시작 
1996년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 종료 

1993.~95.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기본계획 수립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 

1996.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국무총리 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정보화촉진기금 설립 

1996.~2006.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96~00)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99~02)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02~06)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설치 
 

2009.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개
정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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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국가정보화정책의 연혁 

국가정보화정책의 연혁 

연도 정책방안 비고 

2008.~2017. 제4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08~’12)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13~’17) 

2013.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제정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2015.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의결 

구분 계획명 기간 비전 

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6~2000 201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실현 

2차 Cyber Korea 21 1999~2002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 

3차 e-Korea Vision 2006 2002~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3차(개정)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2003~2007 Broadband IT Korea 건설 

3차(연동) u-Korea 기본계획 2006~2010 
세계 최고 수준의 u-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u-사회 실현을 통해 선진 한국 
건설에 기여 

4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08~2012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3~2017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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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정보화예산의 추이 

국가정보화정책의 연혁 

집계기준 변경 

1998년도부터‘정보화예산’항목이 급증 : 각 부처주관의 공공정보화사업을 모두 포함 

출처 :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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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화사업 예산 추이 

 

공공SW사업의 현황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ICT 산업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정보화전략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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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화사업 예산의 비중 

 

공공SW사업의 현황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ICT 산업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정보화전략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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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상 예산 추이 

• 행안부와 미래부의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기준 

•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미래부의 연구개발사업 및 일반 사업 중 정보화사업을 추가 포함 

• 2016년 국가 및 지방예산 합계 480.3조 대비 1.12% 차지 

 

 

공공SW사업의 현황 

연도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30,179 36,487 
(20.9%) 

39,290 
(7.7%) 

49,186 
(25.2%) 

52,094 
(5.9%) 

53,804 
(3.3%) 

52,085 
(3.7%) 

국가기관 21,828 27,526 
(12.1%) 

29,977 
(8.9%) 

39,404 
(31.4%) 

41,070 
(4.2%) 

43,344 
(5.5%) 

41,000 
(-5.4%) 

지자체 8,351 8,961 
(7.3%) 

9,313 
(3.9%) 

9,782 
(5.0%) 

11,024 
(12.7%) 

10,460 
(-5.1%) 

11,08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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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시장의 규모 

• SW산업진흥법 상의 확정 수요예보 기준 

•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2,152개 기관 조사 

공공SW사업의 현황 

연도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합계 25,385 30,904 32,912 35,503 38,125 40,064 40,757 

SW구축 19,407 20,543 22,920 25,711 27,196 27,241 28,455 

- 개발 10,304 8,399 10,336 8,994 7,924 7,647 

- 유지보수 
및 기타 10,239 14,521 15,365 18,202 19,317 20,808 

상용SW구매 1,646 2,180 2,276 2,493 2,477 2,805 2,805 

HW구매 4,332 8,181 7,716 7,299 8,452 10,018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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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시장 중 SW구축사업의 규모 

• 사업당 평균예산은 10년전보다 1.68억 감소 : 5.28억(’08년) ->3.6억(’17년) 

공공SW사업의 현황 

연도 
(단위 :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합계 19,407 
(100) 

20,543 
(100) 

22,920 
(100) 

25,711 
(100) 

27,196 
(100) 

27,241 
(100) 

28,455 
(100) 

ISP 220 
(1.1) 

340 
(1.5) 

238 
(0.9) 

330 
(1.2) 

461 
(1.7) 

635 
(2.2) 

SW개발 10,304 
(50.2) 

8,399 
(36.6) 

10.336 
(40.2) 

8,994 
(33.1) 

7,924 
(29.1) 

7,647 
(26.9) 

운영유지 8,520 
(41.5) 

11,143 
(48.6) 

11,491 
(44.7) 

13,834 
(50.9) 

15,695 
(57.6) 

16,745 
(58.8) 

환경구축 757 
(3.7) 

2,191 
(9.6) 

2,825 
(11.0) 

2,864 
(10.5) 

2,281 
(8.4) 

2,339 
(8.2) 

콘텐츠 212 
(1.0) 

188 
(0.8) 

179 
(0.7) 

124 
(0.4) 

209 
(0.8) 

225 
(0.9) 

DB구축 531 
(2.6) 

660 
(2.9) 

642 
(2.5) 

1,050 
(3.9) 

671 
(2.4) 

864 
(3.0) 

평균금액 3.89 3.85 3.77 3.9 3.8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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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사업 추진단계 개요 

공공SW사업의 추진절차 

출처 :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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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사업 본 사업의 추진절차 개요 

공공SW사업의 추진절차 

출처 :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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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사업의 예산편성단계 

공공SW사업의 추진절차 

’16. 1. 1. 31.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 
기재부 제출 

3. 24. 

기재부 
예산안편성 
지침통보 

3. 31. 

미래부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 

중앙부처 
‘15년 추진실적 

‘17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 

4. 20. 5.27~ 31. 

중앙부처 
미래부 및 기재부 
예산요구서 제출 

 

미래부 검토의견 
기재부 제시 

7. 31. 

지자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 

8. 31.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시한 

9. 30. 

행자부 검토의견  
미래부 및 기재부 
제시 법정시한 

지자체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법정시한 

11. 20. 

SW수요 
예보조사 

2차 

‘17. 2.28 

’17년 예산 확정 
법정시한 

(정부,지자체) 

‘16. 12. 31. 

6. 30. 

미래부 검토의견 
기재부 제시 
법정 기한 

 
미래부 검토의견 
각부처 통보 

1개월 소요 1개월 소요 
SW영향평가 

최대 120일 소요 

40일 소요 

사업발주 
공고 

‘17. 3.~ 

SW수요 
예보조사 

1차 

10.~ 11. 

중앙부처 
ICT융합활성화 
실행계획 제출 

6. 10. 4. 中. 

행자부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작성지침 
지자체 통보 

60일 소요 



15 

 공공SW사업의 예산편성단계 

공공SW사업의 추진절차 

’16. 1. 31.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 
기재부 제출 

5.27~ 31. 

중앙부처 
‘15년 추진실적 
’17년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 

4. 20. 

중앙부처 
미래부 및 기재부 
예산요구서 제출 

 

미래부 검토의견 
기재부 제시 

6. 30. 

미래부 검토의견 
기재부 제시 
법정 기한 

 
미래부 검토의견 
각부처 통보 

RFP 작성가능기간 
최대 180일 이상 

9. 2.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정부 예산안 편성 
최대 3개월 소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10. 17. 

SW수요 
예보조사 

1차 

10.~ 11. 

’17년 예산 확정 
법정시한 

(정부,지자체) 

‘16. 12. 31. 

SW수요 
예보조사 

2차 

‘17. 2.28 

사업발주 
공고 

 3.~ 

한국 

개념 및 요구사항  
상세화 

발주(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구사항  
문서화 

공급자 선정절차 및 
기준수립 

입찰(제안)공고 

제안서 평가 

공급자선정 
계약협상/체결 

공급자 계약이행 
 점검 

검사 및 인수시험 
인수 

현황 
분석 

목표모델 
설계 

정보화계획 
수립준비 

정보화 
계획수립 

최종 
검토 

성과 
평가 

성과 
관리 

추진조직구성 대상사업 
분석 

연관관계분석 추진일정수립 

중기 
재정 
계획 

정보화 
시행 
계획 
(차년도) 

기본 
계획 
수립 

정보화 
계획 

유사사례분석 

현황분석시사점도출 

자율 
평가 

평가 
결과 
제출 

효율성 
측정 

투자 
타당성 
분석 

Needs Requirement Contract  Development Operation Budget 
 

2016년 이전에 
ISP, ISMP,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다 통과했다는 전제 아래 진행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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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사업 연구보고서(2001)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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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당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제도 상 우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  최저낙찰제를 개선했지만 중소SW사업자의 미흡한 협상능력이 문제이
며, 적용사례가 전무 

• 일괄입찰제도 : SW와 기기의 분리발주 관행을 개선해 SW와 기기의 일체성 확보 및 유지보수의 효
율화 도모, 매출증대와 기기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협상력을 바탕으로  SW사업자의 산업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킴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괄입찰제도 시행 

• 기기사업자 또는 중소사업자의 대형 SW사업자에의 종속성이 강화될 개연성 존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제도의 개선방향 

• 소프트웨어사업 입찰/낙찰제도 개선 

•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적용 

•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전문화/특성화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사업 연구보고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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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낙찰 제도 개선 기본방향 

• 1999년 중소SW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90%이상이지만, 매출액은 대기업SW사업자의 50% 수준이
므로 중소SW사업자를 우대하는 정책 필요 

• 중소SW사업자의 독자 사업참여확대를 위해 기술력 및 사업이행능력을 보유하고 검증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 

• 전문화/특성화에 도달한 SW사업자에 한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 

 

 입찰낙찰제도 개선방안 

• 중소SW기업 주계약제도 : 소규모(3억 이하) 발주시 중소SW기업 우선제도, 분담이행방식 

• 최신 확인기술보유 우대 프로그램 

• 최적격낙찰제의 도입과 조기시행 : 탄력적 운용을 위해 임의규정으로 제도화 

• 현재 기재부에서 ‘최고가치 낙찰제’ 검토 중 

• 기타 관련 기준 지침 등의 보완 : 기술성평가기준의 보완 또는 새로운 SW사업 적격기준 마련 등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사업 연구보고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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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적용 

• (문제점 1) SW개발작업은 수발주간 공동작업임에도 명확한 역할분담의 결여 

• (문제점 2) 계약목적물의 정의 및 검수에서의 분쟁,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비용귀속문제로 대립 

• (문제점 3) 사양(Specification)범위 내의 변경, 미확정 사양의 확정여부, 작업의 증가/감소와 관련된 
위탁범위에 대한 수발주간 상호 해석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 

• (문제점 4) 납기와 관련된 검수/감리의 문제, 납기지연의 원인과 그 시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음 

•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적용을 제도화하여 해결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 

• 중소SW사업자의 핵심 기술력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대등한 새로운 하도급거래 관행의 제도화 필요 

 

 중소SW사업자의 전문화 특성화 

• 검증된 중소SW사업자를 전문기업으로 인증하고 독자적 사업수행능력 배양을 지원하는 제도 필요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사업 연구보고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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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적용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사업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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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사업 연구보고서(2001) 

주제 내용 
사양의 확정  사양의 확정의 절차, 확정절차 시 엔드유저의 참가, 사양의 불

일치와 기능추가/변경의 구별 
사양의 변경 변경의 요청 및 수락 창구의 명확화, 변경요청방법의 명확화, 

변경수락방법의 명확화 
검수의 명확화 검수기준의 명확화, 검수기간의 명시, 검수의 종료절차 
하자담보 책임 하자보수 책임의 명확화, 손해배상 책임범위의 명확화, 하자담

보 책임기간의 명시 
지적재산권 프로그램의 권리의 귀속, 문서의 귀속, 루틴/모듈 등의 권리의 

귀속, 무형정보의 취급 
추진체제의 명확화
와 역할분담 문제 

벤더(수주자)와 유저(발주기관)의 역할분담, 수발주자 협의체 
구성 및 정기협의회 운영, PM 임명 및 창구의 일원화, 하도급 승
인, 책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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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국SW진흥원, “공공부문 SW사업 관련 법제도현황 및 개선방향”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SW사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 

일괄발주의 문제점 인식 
-> 상용SW분리발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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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국SW진흥원, “공공부문 SW사업 관련 법제도현황 및 개선방향”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RFP 투명성 강화 M/M 대신 F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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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국SW진흥원, “공공부문 SW사업 관련 법제도현황 및 개선방향”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반영 과업변경심의위원회로 반영 
낙찰차액 활용 기재부 장관 협의사항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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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지경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 주요사항 :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수발주제도 상시 모니터링 

• 기타 : SW사업대가 저장소 구축, SW정책연구센터 설립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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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화의 의무화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12.11.24. 시행)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ㆍ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ㆍ예산편성ㆍ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ㆍ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

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

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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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O 제도의 도입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전자정부법(2013.7.6. 시행)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

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

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

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

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

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세부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12. 발간 



29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도입 및 시행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12.11.24. 시행)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
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
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
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
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ㆍ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3~2015년 자료수집(600건) 
이후 2016년 6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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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관계부처 합동,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전략 

• SW영향평가제도 도입, SW발주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31 

 2014년 관계부처 합동,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방안“ 

•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제값받기 어려움, 체계적 평가 미흡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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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기재부, 2017년 “ISP 수립공통가이드”발간, 
ISP사업의 의무화 범위 확대, 결과물 검토 강화 

기재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영 
행자부, 2016년 “PMO활용 실태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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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총액확정계약방식의 대안검토 
요구사항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추가
과업 여부가 명확해짐 

낙찰차액활용의 적절성 검토절차의 
도입은 여전히 필요 

발주절차 간소화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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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2015년 조달연구원 보고서 발간 
“공공SW사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발주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구축과 유지보수 사업의 통합이 가
능하도록 제도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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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KOSA, “장기 계속계약 활성화 건의”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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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관련 규정(2014.11.14. 개정)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

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

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

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

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

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

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

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④<생략>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37 

 2017년 기재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개정 

• 예산요구 시 총소요비용을 같이 제시할 것을 요구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신설>  □ 정보화사업은 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소요(총소요비용*)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 

    * 총소요비용은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ㅇ 신규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ㅇ 계속사업 : 사업시작연도(ISP포함)부터 당해연도까지의 

기투자비용과 예산요구연도부터 향후 5년까지의 투자소요

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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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재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개정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

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 

  ㅇ BPR 및 ISP는 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고도화 등 연차별 항목별 상세투자소요, 경제적 타당성분

석 및 대안,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

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포함 

(중략) 

  ㅇ ISP 산출물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검토의견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 다만, 단순물품구매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콜센터

구축 등 단순용역사업은 예외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미래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이용 예산의 경우 클라우

드컴퓨팅 도입․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요구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완료 이

후에 예산을 요구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ISP 수립 예산을 요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 기획재정부는 ISP 산출물 검토 등에 대해 전문기관(한

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ㅇ 단,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BPR·ISP 수립절차를 제외하거나, BPR·ISP 수립 완료 이전 정

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가능 

(중략)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미래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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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2013. 8. “IT감사단“ 발족 

• (2015.3.)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보고서 공개 

• (2016. 7.)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보고서 공개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2016년 감사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비고 
소프트웨어 대가산정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통보 
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징계/시정 
기술평가위원의 비위 정보 공유체계 미구축 통보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미비 통보 
정보화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체계 부적정 통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규정 미비 통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운영 부적정 주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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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재부, “ISP수립공통가이드“발간 

• ISP사업 결과물의 필수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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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수립 공통 가이드 



42 

 

IS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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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수립 공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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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 연혁 

연도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방안 비고 

2001년 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중소SW사업자 우대정책 
계약의 명확화 등 방안 제시 

2006년 소프트웨어진흥원, ” 공공부문 SW사업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SW제값주기의 문제의식 발현, 
FP도입, RFP 사전공개, SW사업계
약일반조건 제시  

2011년 지경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상세RFP의무화, PMO제도, SW사
업정보저장소 도입 등 

2013년 감사원, “IT감사단“ 설치 운영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2014년 관계부처합동,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SW영향평가제도, SW발주기술지
원센터 설치 등 

2014년 관계부처합동, ”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방안” 
ISP의무화 범위 확대, PMO활용 강
화, SW제값주기 방안제시,  장기계
속계약 및 사후평가제도 도입 

2017년 기재부,  “ISP수립 공통가이드“ 배포 및 2018년도 예
산편성지침 개정  

ISP 의무화 범위 확대, ISP 산출물 
검토 강화,  모든 시스템과 기능 및 
총소요비용(5년간 유지비용 포함) 
도출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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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관리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 

• 공공조달의 일반 원칙인 투명성, 공정성 

• 발주제도 자체의 효율성, 합리성 

• SW사업/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 협상계약, 일괄발주-> 분리발주, 대기업참여제한제 

 

•   

 

 

 

 예산수립 단계와 사업종료 후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 

• (예산수립) 기재부의 “ISP 수립 공통가이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 (사후감독) 감사원 IT감사단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에서의 시사점 

<2017년도 법제도 점검사항> 
 
①SW분리발주(BMT), ②대기업참여제한, ③사업금액하한적용, ④대기업공동수급제한, ⑤하도급제도, 
⑥작업장소협의결정, ⑦지재권 공동소유, ⑧개발SW의 공동활용명시, ⑨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⑩
특정규격명시금지, ⑪협상에의한계약, ⑫기술평가기준 90%, ⑬기술성평가기준적용, ⑭제안서보상, ⑮
유지관리합리화, ⑯요구사항상세화, ⑰적정사업기간산정, ⑱투입인력관리금지, ⑲SW사업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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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화 미비, 활용률 저조, 실효성 강화해야 할 개선방안도 존재 

• 제도화 미비 : (예) 낙찰차액의 과업변경 대가 활용 

• 활용율 저조 : (예) SW구축/유지보수 사업의 통합발주 

• 실효성 강화 : (예) 요구사항 상세화 또는 과업명확화 또는 계약의 명확화 

발주관리제도 개선논의에서의 시사점 

출처 :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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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의 개념과 방향 

• 선진화 : 공공조달로서의 국가계약법 상의 계약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며 
SW사업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의 방향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
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달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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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의 개념과 방향 

• 2001년의 문제의식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미해결 과제의 대안모색 

• 공공발주자와 수주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해결되기 원하는 과제 

• 예산의 증액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의 방향 

출처 : SPRi(2016),” 분할발주를 위한 수발주역량 실태조사 

발주기관(70개), 수주기업(139개), 중요도 6점~1점 척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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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의 세부과제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의 방향 

공공발주자 수주기업 계  약 

공공SW구축사업의 본질 

공정성 적정성 전문성 

 공정한 계약해석 
   - 요구사항 상세화 
   - 계약목적물의 구체화 

 
 공평한 부담 
   - 과업변경 기준 정립 
   - 예산범위 내 추가보상 
   - 사후정산제도 검토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제고 
  - 사업계획의 충실화 
  - 적정예산 확보 
 
 사업수행 절차의 간소화 
 - 공공SW사업의 규모화 

 사업수행의 전문성 강화 
   - IT/SW담당 공무원 증원 
   - 발주 전문성 강화 

 
 공공SW사업 DB 강화 
   - 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 사업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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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달성의 후보방안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의 방향 

대분류 소분류 과제 후보 방안 

공정성 

공정한 
계약해석 

요구사항 
상세화 

- 상세 RFP 기준 상향 : 개산견적이 가능하도록 
- 발주준비 PMO 활용 
- RFI의 활성화 : 정보제공 시 입찰참여 자격 부여 

계약목적물 
구체화 - 과업확정절차 신설 : 설계산출물을 계약문서로 편입 

공평한 
책임부담 

과업변경 
기준정립 

-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과업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 과업확정절차에서의 이견 조정 역할 부여 

예산범위 내 
추가보상 

- 예산집행 지침 변경하여 낙찰 차액의 추가보상 재원화 
- 낙찰차액의 추가과업 활용은 기재부 장관 사전협의사항, 이를 소
관 부처 장관으로 변경 

사후정산제도 - 개산계약제도 활용(추후 연구) 

적정성 

결과물 
품질제고 

사업계획 충실화 - 예산요구 시 상세 RFP를 확보 

적정예산 확보 - 예산협의 시 상세RFP를 토대로 예산과 과업범위의 조정을 의무
화 

사업절차 
간소화 

공공SW사업 
규모화 -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통합발주 : 장기계속계약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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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달성의 후보방안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의 방향 

대분류 소분류 과제 후보 방안 

전문성 

사업수행 
전문성 강화 

IT/SW 담당 
공무원 증원  - IT/SW 담당 공무원의 증원 

발주 및 관리 
전문성 증대 - 민간 IT 전문가 채용 

SW사업 
DB 강화 

SW사업정보 
저장소 강화 

- 모든 공공SW사업의 등록을 의무화 
- 등록 내용의 확대, 제공 서비스의 확대 

사업평가 
제도 도입 - 사업 종료 후 제3의 기관을 통한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요구사항 상세화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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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화의 필요성 

 

 

 

 

 

 

 

요구사항 상세화 강화방안 

RFP요구사항 

불명확 

알 수 없는 

사업범위 

의미 없는 

변경관리 

재작업과 

사업지연 

요구사항      

상세화 필요 

출처 :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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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 

• 2010년 RFP(30건), 2015년 RFP(524건)의 상세화 수준 비교 

 

 

요구사항 상세화 강화방안 

출처 : SPRi(2016), “공공SW 생태계 선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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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공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세화 역량 

 

 

 

 

 

 

 

 

 요구사항 상세화 기준을 B등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능 

• 현행 법령 상 규정부터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적용 가이드”까지 변경하는 것이 필요 

 

 

요구사항 상세화 강화방안 

출처 : S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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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방안 

요구사항 상세화 강화방안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 정(안)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

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

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설계요소와 구현비용을 산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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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강화에 따른 지원방안 

• RFI 참여업체에 한해 본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국가계약법 관련 법령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요구사항 상세화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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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 강화방안 : 국가계약법 시행령 

RFI 강화방안 검토 - 국가계약법 

현 행 개 정(안)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①항 – 제④항 생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

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

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

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 ⑦항 - 제 ⑨항 생략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①항 - 제④항 좌동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

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제안요청서의 작성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

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거나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설명에 참가한 

자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 ⑦항 - 제 ⑨항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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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 강화방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RFI 강화방안 검토 - 국가계약법 

현 행 개 정(안) 

제44조(입찰무효) 

제①항 제1호 – 제7호의2 생략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

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

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신설> 

 

 

이하생략 

제44조(입찰무효) 

제①항 제1호 – 제7호의2 좌동 

7의3. 좌동 

 

 

 

 

 

7의4.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공개적으로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정보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정보제공요

청 시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이하생략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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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 도입방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RFI 도입방안 검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현 행 개 정(안)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제①항 - 제②항 생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
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
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
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신설> 
 
 
 
 
 
제⑤항 – 제⑦항 생략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제①항 – 제②항 생략 
③ (전략)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
관 등을 활용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들에
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개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들
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소
프트웨어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
다. 
 
제⑤항 – 제⑧ 생략 



과업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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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변경은 SW사업에서 필수적인 절차 

• 과업변경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 

과업변경 관련 

* 출처: Steve McConnell, 『Software Estimation:Demystifying the Black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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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현행 공공SW사업의 과업변경 관련 내용 

과업변경 관련 

국가계약법(11조) 

시행령(48조) 

시행규칙(49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약사항 명시 가능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SW산업진흥법 
(20조의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8조 (계약 및 변경) 
10조 (사업관리) 
14조 (성과관리) 

제 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 53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61조 계약정보 공개 

제 4장 SW용역 계약조건 

제45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46조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제47조 과업변경 대가지급 

전자정부 지원사업 운영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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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과 과업변경절차 관련 제도 

 

 

 

 

 

 

 

 

 

 

과업변경 관련 

출처 : S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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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과업 확정절차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
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
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
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
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
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
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
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본 용역의 범위는 “갑”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병”이 제출한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 “을” 및 “병”의 합의에 따
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갑”, “을”, “병” 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갑 : 한국정보화진흥원 
• 을 : 주관기관(공공발주자) 
• 병 : 수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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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의 변경에 관한 규정 

 

 

 

 

 

 

과업변경 관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
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
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생략>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
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
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
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
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
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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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의 변경에 관한 규정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도 기재부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유사함 

 

 

 

 

 

 과업범위와 변경에 관한 관계도 

 

과업변경 관련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8조(계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
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의 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병”은 본 계약의 기본방침에 
변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상 사업수행에 필
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계약변경사항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 
 
 
 

 
 

계약의 목적                 
 
 
 
 
 
 
 
 
 

추가업무 특별업무 

변경, 추가, 삭제, 감소 

기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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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업무의 확정이 이뤄져야 과업의 변경을 판단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당시의 각종 문서들로는 과업의 추상적 범위가 정해진 것 

• 무엇(What)과 어떻게(How)가 결합되어야 SW사업의 과업이 실제로 확정된 것임 

• 설계산출물을 계약문서에 편입시켜야 할 필요 

 

 계약체결 후부터 과업의 변경이 시작될 수 있음을 감안 

 분석설계 이후 과업확정절차 도입 & 과업변경의 기준점 정립 

 

과업변경 관련 

기술협상               

가격협상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분석설계종료 

분석설계 반영 
과업내용 구체화 

구현 착수 

추상적인 과업범위 구체적인 과업범위 확정 
과업변경 일부수용 가능 

과업변경 관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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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의 확정과 변경 관리 

과업변경 관련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 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제13호 생략 
14. <신  설>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국가
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
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
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
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
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제13호 생략 
14. "분석설계＂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등 과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일체의 과
정을 말한다.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 분석설계를 통해 구체화된 과업내용의 적절성, 과업내
용 구체화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조정,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
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
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630&efYd=20160323#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630&efYd=20160323#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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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과업변경 관련 

현 행 개 정(안) 

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
다.  <개정 2012.11.12.> 
1. 소프트웨어 제품명 
2. 수량 및 계약금액 
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 
4.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명 및 총 사업규모 
5.<신  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
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6항에 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
다.  <개정 2012.11.12.> 
1. 소프트웨어 제품명 
2. 수량 및 계약금액 
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 
4.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명 및 총 사업규모 
5. 과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최초의 기한과 실제 합의 시점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
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6항에 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00&efYd=20170101#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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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일반기준 

과업변경 관련 

현 행 개 정(안) 

제8조(계약 및 변경)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
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8조의2 <신  설> 

제8조(계약 및 변경) 생략 
 
 
 
 
 
 
 
 
 
제8조의2(과업내용 구체화) 
① 공급자는 사업에 착수한 후 분석설계 등을 통하여 과
업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최초 계약 시 과업내용 구체화의 
기한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구체화된 과업내용을 검토하고 공급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 및 과업변경의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공급자 간에 과업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존
재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2의 절차에 
따라서 과업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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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 확정절차 - 국가계약법 

현 행 개 정(안)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 제4호 생략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
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신  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생략 
 
제51조의2 <신  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 제4호 생략 
 
5. "분석설계＂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등 과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6. <제5호와 동일>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생략 
 
제51조의2(소프트웨어 용역의 과업내용 구체화)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착수한 후 분석설계 등을 통하
여 과업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최초 계약 시 과업
내용 구체화의 기한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체화된 과업내용을 검토하고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 및 과
업변경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과업내용에 관하
여 이견이 존재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의2의 절차에 따라서 과업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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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변경과 계약변경 

• 계약의 중요요소 : 목적물, 기간, 금액 

• 과업변경 중 계약변경을 일으키는 경우에 한해 낙찰차액을 활용해 일부 보상 

과업변경 관련 

현행 예산집행지침 개 정(안) 

가. 이․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ㅇ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
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이․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ㅇ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SW사업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
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
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
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
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
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
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
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
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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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ISP 수립 공통가이드＂와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 

• ISP 결과물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상세RFP에 상응하는 수준 

• 본 사업 예산 협의 시 상세 요구사항 리스트와 예산 간의 연동을 의무화할 필요 있음 

 상세 RFP를 예산요구 시 첨부하고, 배정예산에 따라 RFP의 과업범위를 조
정하는 방향으로 추가개선이 가능(ISMP를 활용) 

 

사업계획 충실화 및 적정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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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사업 발주관리제도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 

• 예산편성 전의 사업계획단계의 절차와 관리감독이 강화됨 

• 새로운 제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공공발주자 인력에 관한 고려 필요 

 

발주담당인력의 증원, 전문성 강화 

출처 : NIP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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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고려 시 인력증원필요 
 

발주담당인력의 증원, 전문성 강화 

국가 연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정보화인력 
총계 중앙 광역 기초 변화추이 

한국 
‘06년 478 

6,934 

(1.45%) 

3,020 

(1.35%) 

1,002 

(1.73%) 

2,912 

(1.48%) 소폭감소 

‘15년 <자료미비> (1.01%) (1.58%) 

미국 

(연방) 

‘08년 2764 
103,322 

(3.74%) 
소폭증가 

‘09년 2816 
108,260 

(3.84%) 

출처 : 2006년 정보자원현황, 2015년 지역정보화백서, 한미IT관리체계비교(2013) 
         한국 자료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한정, 정보화부서인력 기준           

<정보화담당 인력 현황>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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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사업의 전문성 강화 

• 민간 IT전문가의 채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발주담당인력의 증원, 전문성 강화 

출처 : 디지털 타임스 

공무원 민간경력 공채 비중이 늘면서 민간 IT전문가의 공직 진출도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장국환 전 콤텍정보통신 컨버전스 사업 총괄이사가 미래창조
과학부 정보화담당관으로 임용됐고, 이강신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가 방위사업청 정보화기
획담당관에 채용됐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정보기획관에 최영훈 NHN Next 교수가 임명됐다. 이어 
서울시는 최근 뉴미디어담당관 민간채용을 공고했다. 
 
정보화담당관은 기관 특성에 따라 기획관이나 담당관으로 불리는 정보화 관련 국·과장급 고위공
무원을 말한다. 최근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의 부상 등 다양한 IT업무와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이 분야 민간 등용이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IT기술의 동향과 실제 구축과 
운영에 경험이 필요한 정보화직은 민간 경력직의 채용이 사업운영에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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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의 통합발주를 확대 

•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해 통합발주를 의무화하고, 장기계속계약도 활성화, SW사업규모화 달성 

 

 

SW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통합발주 확대 

현행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개 정(안) 

 □ 정보화사업은 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소요(총소요비용*)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

보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 

    * 총소요비용은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

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

축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ㅇ 신규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ㅇ 계속사업 : 사업시작연도(ISP포함)부터 당해연도까지

의 기투자비용과 예산요구연도부터 향후 5년까지의 투자

소요를 모두 포함 

 

 □ 정보화사업은 차년도 예산과 함께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소요(총소요비용*)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총예산을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요구 

    * 총소요비용은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

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

축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ㅇ 신규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ㅇ 계속사업 : 사업시작연도(ISP포함)부터 당해연도까지

의 기투자비용과 예산요구연도부터 향후 5년까지의 투자

소요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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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 후 평가의 필요성 

 

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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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공SW사업 DB의 용도 : 계획단계 원가분석 

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미국 

한국 

Capital Programming Guide, OMB, 2016 
GAO Cost Estimating and Assessment Guide, GAO, 2009 
OMB CIRCULAR A-94, OMB, 2016   

자료: 

기능점수(FP)로 산정 · 

자료: 

시장에서 형성된 물가정보  · 

IGCE 결과보고서 (예시) 
Project Title : Government SW Storage Development 

Activity 
Manager 

Period of Performance 

From To  

Sr. MYCHO 201X/XX/XX 201X/XX/XX 

DESCRIPTION OF COST ELEMENTS  

1. DIRECT 
LABOR  
(List Labor 
Categories)  

ESTIMATED 
HOURS 
  

RATE PER 
HOUR ($) 
 
  

ESTIMATED 
COST ($) 
  

TOTAL 
ESTIMATED 
COST ($) 
  

Sr. SW Con. 200 250 50,000 

Sr. Dev. 650 180 117,000 

TOTAL DIRECT LABOR  167,000 

2. MATERIALS/SERVICES 25,000 

Subtotal 
Direct Labor  
Mat./Service. 

182,000 

3. 
OVERHEAD 

RATE(%) TOTAL 
BLOCKS 

2 - 3,240 

Other Direct 
Costs 

- 

…… SW산업진흥법 제22조(SW사업의 대가지급)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SW산업협회, 2016 자료: Independent Government Cost Estimate Guide and Template, USAID, 2013 

 가격/원가 정보를 조사하여 가치 산정  

 업무량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산정  

관련자격 보유자 활용 

*CFPS: Certified Function Point Specialist 

· 

유사사업의 과거 실적정보  · 

직접비, 간접비 등 원가분류기준 적용  · 

구축, 운영, 폐기 등 Life-Cycle별 산정  · 

출처 :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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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공SW사업 DB의 용도 : 인수단계 사업자 평가 결과 저장 및 활용 

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계약항목별(CLIN) 인수계획 수립, 평가 

미국 

한국 

자료: CAPITAL PROGRAMMING GUIDE, OMB, 2016 & 
    Contracting Guidance to Support Modular Development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공개하나 사업수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없으며, DB화 되지 않음 

Item# 
Execution Procure or 

Input 
Expected Result 

or Output 
Passed
/Failed 

CLIN 
1 

Add a New Client, 
Status Incomplete. - 

CLIN 
1.1 

Login in the CMIS 
application with a valid 
User ID and Password. 

Logged in to 
CMIS. 

CLIN 
1.2 

Click the Add New 
Client link. 

New Client page 
opens. 

CLIN 
1.3 

Complete all the 
required fields(listed in 
the Required Fields list 
the night of the 
screen)and any non-
required fields, click 
Save 

The data entered 
or selected is 
saved. 

CLIN 
1.5 

Complete all required 
field and any non-
required fields, click 
Save. 

The data entered 
or selected is 
saved. 

인수 평가서(예시) 

·실행한 비용, 일정, 성능목표 충족 여부를 문서화 
 

·상용제품인 경우 공급자의 품질 시스템으로 평가 

 Performance Database 관리 

자료: Software Testing Help Homepage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공유 
 

·타 사업 공급자 선정 시 활용 
 

·과거성과정보검색시스템(PPIRS: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제공 
 

  *https://www.ppirs.gov/ 

출처 : NIPA, 일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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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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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사업정보저장소 현황 

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출처 : NIPA 

현재 600건의 사업정보 저장 
 
유사사업검색 
사업대가추정 
적정사업기간추정 
 
3종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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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확정절차와 연계해 SW사업의 설계자료를 보관 

 사업 종료 후 평가제도의 도입 시, SW사업정보저장소 활용 가능 

• 감리/검수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발주관련자들을 제외한 중립적 평가여야 함 

• 최종결과물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도 추가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 

• 다른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평가’를 반영하도록 제도화 

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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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사업정보 제출을 의무화 
 

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 정(안) 

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
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
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
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
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
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
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이 체결되어 종료된 모든 소프
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하는 정
보들을 사업수행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단순 유지보수사업 등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출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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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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